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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구 민 : 유 □ (                                  )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기 업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기획보도 □   보 도 자 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의거 201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년간 근무성적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코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조의2 (성과상여금)

    ❍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지급기준일: 2014. 12. 31. (평가대상기간: 2014.1.1.~12.31.)

  지급방법: 개인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당시 부서에서 지급

  지급대상: 2014. 12. 31.기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일반직 및 별정직)

※ 정무직, 임기제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

  지급대상 세부기준

1) 지급기준일('14.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 포함

* '14.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기타사유에 따른 직무 미종사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3)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 미경과자는 승진 전 계급의 현원으로 봄

4) 파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5)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6) 지급기준일 현재 부서원 중 타부서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가 지급

* 단, 원 소속부서 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근무 부서에서 평가 지급 



  평가기준 (100점 만점)

’14년 4월(상반기)ㆍ10월(하반기) 근무성적평정(50점) + 성과급심사위원회조정점수(50점)

   ❍ 근무성적평정: 70점(현행 수1 기준)을 50점 기준으로 환산 적용

(예시) 69.80인 경우 69.80 × 50/70 = 49.86(49.857...)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

   ❍ 조정점수: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지급방법 및 단위

   ❍ 5급ㆍ6급: 기관 전체를 단위로 구성하여 지급

   ❍ 7급 이하: 국별 지급

     - 담당관, 국, 보건소, 구의회, 동별로 지급(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로 지급단위를 구성(관리운영직 포함)하되, 전문경력관 및      

     청원경찰은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함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① 지급단위 결정 
및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②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 및 통보

③ 등급공개 및 
이의신청접수

④ 성과금
지급

(총무과) (국 → 총무과) (국 → 총무과) (재무과)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1,211명 (5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및 청원경찰)

  지 급 액: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의함 (별첨 1)  

  지급예정일: 2015. 3. 12.(목)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등급간 지급률 차이

S-A A-B S-B

지급률 172.5% 125% 85% 0% 47.5% 40% 87.5%

* S : A : B : C = 10 : 50 : 40 : 0 원칙 (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10 : 50 : 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차감조정)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구 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

      [담당관, 국, 보건소, 구의회, 자치행정과(동 주민센터)]에 배정하고,

     - 지급단위에서는 이를 세부 지급단위인 과ㆍ동에 배정하여야 함

    ❍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내의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10:50:40:0)

S등급: 2.9명, A등급: 14.5명, B등급: 11.6명, C등급: 0명

① 지급제외 대상자가 없을 경우

⇒ S등급: 3명, A등급: 14명, B등급: 12명, C등급: 0명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에서 인원 차감조정)

⇒ S등급: 3명, A등급: 14명, B등급: 10명, C등급: 2명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함

  평가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구전체S등급인원× (부서지급대상인원÷구전체지급대상인원)

② A등급 인원: (구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구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최종 B등급 인원 = ③ -④

④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지급제외대상 인원수

    ❍ 지급단위[담당관, 국, 보건소, 의회, 동(자치행정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단위별‧ 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안에서 위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간에 조정할 수 있음

Ⅲ 세 부 평 가 기 준

  근무성적평정(50점),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50점)를 합산

    ❍ 근무성적 평정점(4월, 10월 평정점 평균)을 50점,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를

       50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순위 결정



    ❍ 근평점수가 없는 9월 이후 신규임용자 또는 승진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준용하여 평정점수 만점(70점)의 60%를

       반영하여 42점 부여 (50점으로 환산시 30점)

(예시) 신규자: 하반기 근평(42점)을 2회 인정, 승진자: 상반기 근평+하반기 근평(42점)

    ❍ 단,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직군ㆍ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일반직(관리운영직 포함), 별정직 통합 평가

    ❍ 전문경력관 및 청원경찰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평가

   파견공무원 평가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1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부여)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고려

    ❍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 ․ 휴직 ․ 직위해제 ․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 >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직(「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예시)

201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3일부터 1월7일까지 연가(총3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3월 6일부터 휴직해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30일 미만의 휴가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므로, 실근무 산정시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성과상여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가능

    ❍ B등급 우선배치: 평가대상기간 중 ‘불문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주의처분(구두주의 제외)을 받은 경우 등급 결정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출산휴가자 및 강임자

    ❍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배제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동점자 처리기준

    ❍ 아래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공동 또는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단, 지급등급이동일하여동점자간서열을정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근무실적(목표달성도)평정점수가 높은 자

② 현 보직기간이 오래된 자 ③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행자부예규 제10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과거의성과상여금부당수령행위가감사부서등으로부터금년도에확인된경우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배제하되, 성과상여금이기지급된경우다음연도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함

 Ⅳ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소속기관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 7인이내 공무원

    1) 구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위원장(부구청장), 위원(국장 6)

     ❍ 심의내용: 5급ㆍ6급 평정, 지급순위의 결정 및 이의신청 재심사

    2) 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위원장(국장), 위원(소속 과장)

* 다만, 담당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임

     ❍ 심의내용: 7급 이하 평정, 지급순위의 결정 및 이의신청 재심사



   지급등급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별첨 5)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부서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Ⅴ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5급 및 6급

① 업무추진실적 

및 지급순위명부 

제출 (별첨 3, 4)

(1차평가결과)1)

② 구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국장 4명이내)

③ 등급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④ 성과상여금 

지급

(국 → 총무과)

2. 27.(금)

(총무과 → 국)

3. 3.(화)

(총무과)

3.4.(수)~3.11.(수)

(재무과)

3. 12.(목)

※ 1)국주무과에서는 5 6급에대해서도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별첨4)를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7급 이하와동일함)

⇒구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 평가 실시 (국 자체평가 순위 존중)



  7급 이하

① 업무추진실적 

및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1)

②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업무추진실적 및

지급순위명부 제출]

(위원장: 국장,위원: 과장)

③ 이의신청접수
④ 성과상여금 

지급

(국 주무과)

2. 27.(금)

(국 → 총무과)

3. 3.(화)

(국 주무과)

3.4.(수)~3.11.(수)

(재무과)

3. 12.(목)

※ 국주무과에서 모든 절차를 주관함

 Ⅵ  소 요 예 산

  2015년 편성예산: 3,466,768천 원

   ❍ 일반회계: 3,376,904천 원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 특별회계: 89,864천 원 

     -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소요 예상액: 3,334,918천 원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률(%) 172.5 125 85 미지급

인원(1,211명) 122 605 425 59

예상 소요예산(천원)
(3,334,918)

527,426 1,894,653 912,838 -



 Ⅶ  행 정 사 항

   ❍ 지급단위별(국, 보건소, 의회, 자치행정과) 조치사항 

ㆍ ’14년도 개인별 업무추진실적(1.1.~12.31.)에 근거하여 자체심사 후 등급 결정

ㆍ 업무추진실적 및 지급순위명부 제출(국 주무과→총무과): ’15. 3. 3.(화)까지

ㆍ 각 국장께서는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부서장 및 직원교육 철저

    ※ 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에 의하여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 등급 공개: 2015. 3. 4.(수) 이후

     ※ 확인방법: 새올행정시스템우측상단의신규구축→성과등급관리→개인별등급조회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적용

< 별 첨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3. 업무추진실적 서식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서식

    5. 이의신청서 서식

    6. 지급단위별 인원 현황.  끝.



(별첨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1×172.5) + A등급(0.5×125) + B등급(0.4×85) = 113.75%

   ❍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113.75%) = 0.967

   ❍ 조정지급액 계산: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직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원)

직급 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수0.967)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72.5% 125% 85% 0%

4급 4,093,800  3,958,705  6,828,760  4,948,380  3,364,890 -

5급 3,555,800  3,438,459  5,931,340  4,298,070  2,922,680 -

6급 3,057,000  2,956,119  5,099,300  3,695,140  2,512,700 -

7급 2,599,000  2,513,233  4,335,320  3,141,540  2,136,240 -

8급 2,159,000  2,087,753  3,601,370  2,609,690  1,774,590 -

9급 1,835,800  1,775,219  3,062,250  2,219,020  1,508,930 -

전문경력관(나군) 2,884,900  2,789,698  4,812,220  3,487,120  2,371,240 -

청원경찰(경장) 2,210,700  2,137,747  3,687,610  2,672,180  1,817,080 -

 



(별첨 2)
- 성과급심사위원회 -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5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국)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 고려사항

    ❍ 구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 직원

    ❍ 국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구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4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감점요인)

    ❍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처리)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별첨 3)

업 무 추 진 실 적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 직급일 전 직급일 비고

 업무추진실적

주    요    내    용 비고

 ▣ 서울 
   ◦ 서울
   ◦ 

 ▣ 
   ◦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견 (특이사항 있을 시) 조정점수
(50점 한도)

※ 조정점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함.

           작성자(본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지급단위명:      국,   직군: 일반(별정)직 등    직급: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정점
(50점 환산시)

성과급심사
위원회

조정점수

총점
(100점)

비 고
6월 10월 평균

 局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국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별첨 5)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5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000국  성 과 급 심 사 위 원 회  귀 중



(별첨 6)
- 2015년 성과상여금 - 

지급단위별 인원 현황

직급 총인원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총 계 1211 122 605 425 59 
4급 1 　 1 　 　

전문경력관 1 　 1 　 　
청원경찰 1 　 1 　 　

소 계 1208 122 602 425 59 

5급 49 5 24 18 2 

담당관 2 　 1 1 　
행정관리국 13 1 7 4 1 

기획재정국 5 1 2 2 　
주민생활국 4 1 2 1 　
도시관리국 5 1 2 2 　

안전건설교통국 2 　 1 1 　
보건소 4 　 2 1 1 

구의회사무국 2 　 1 1 　
동 주민센터 12 1 6 5 　

6급 285 29 142 112 2 

담당관 9 1 4 4 　
행정관리국 53 5 27 21 　
기획재정국 37 4 18 15 　
주민생활국 35 4 17 14 　
도시관리국 29 3 14 11 1 

안전건설교통국 34 3 18 13 　
보건소 30 3 15 12 　

구의회사무국 3  2 1 　
동 주민센터 55 6 27 21 1 



7급 525 53 262 185 25 

담당관 14 1 7 5 1 

행정관리국 85 9 42 29 5 

기획재정국 80 8 40 29 3 

주민생활국 83 8 42 29 4 

도시관리국 48 5 24 15 4 

안전건설교통국 73 7 37 29 　
보건소 36 4 18 10 4 

구의회사무국 11 1 5 5 　
동 주민센터 95 10 47 34 4 

8급 239 24 119 69 27 

담당관 9 1 4 3 1 

행정관리국 43 4 22 13 4 

기획재정국 32 3 16 9 4 

주민생활국 32 3 16 9 4 

도시관리국 18 2 9 5 2 

안전건설교통국 28 3 14 9 2 

보건소 6 1 3 2 　
구의회사무국 4 　 2 2 　
동 주민센터 67 7 33 17 10 

9급 110 11 55 41 3 

담당관 3 　 2 1 　
행정관리국 10 1 5 4 　
기획재정국 7 1 3 2 1 

주민생활국 18 2 9 6 1 

도시관리국 10 1 5 4 　
안전건설교통국 5 　 3 2 　

보건소 8 1 4 3 　
구의회사무국 2 　 1 1 　
동 주민센터 47 5 23 18 1 


